
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

연명의료결정법은

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

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

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

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

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그리고 그 의사는

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

환자가 되었을 때,

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.

이제,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

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.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

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다만 휴업의 경우, 등록기관의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

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·등록·보관 및 통보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등록기관 상담사와 1:1상담 진행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

작성

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

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 

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

등록기관에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)을 

지참하여 방문

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 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되어야 합니다.

 담당의사가 

환자 본인에게 확인

담당의사와 

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확인


